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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산분, 자연으로의 귀환인가 ? 환경파괴의 도화선인가 ?

추석 명절 전후로 산분(散粉, 산골이라고도 한다)이 가족간의 성묘 화두로 많이 

올랐다. 산분은 과거, 묘지를 돌볼 자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행해

지던 장법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에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2025년부터 산분을 제도화하고 2027년까

지 전체 화장건수의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분을 도

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법제·국민정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남

아 있다. 

화장된 유골을 자연에 뿌리면, 썩어 없어질까 ? 화장된 유골은 고온의 화장과

정에서 대부분의 유기물질이 타버리고 칼슘인산염 같은 무기물질만 남게 된다. 

이러한 무기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화장 후 유골은 화장 전 유골과 자연분해 되는 기간이 달라, 썩

지 않거나 자연 분해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

화장된 유골의 분말을 뿌릴 경우 자연상태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거나, 자연분

해되는 데 수 백년이상 걸릴 수 있다. 산(山)에 뿌리면 가벼운 입자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려 다니고, 무거운 입자는 땅에 쌓여 지표가 회백색을 띄게 

된다. 강이나 바다의 물에도 대부분 녹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은 후 오랜기간 

동안 쌓이게 된다. 즉, 화장유골은 자연상태에서 오랜 기간동안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뿌리는 산분은 환경과 생태계에 무해한가 ? 화장유골

의 PH는 10~12 범위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백제 수준에 가깝다. 일부 화

장유골에는 의과적 치료 잔류물로 수은 등의 중금속이 미량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화장유골의 이러한 화학적 특성은 식물의 생장을 멈추게 하거나, 부영양화에 

따른 녹조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체의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에는 다시 

배출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화장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것은 환경과 생태계 파

괴의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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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것은 합법적인가 ?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화장 유골은 명백히‘사업장 폐기

물’로 분류된다. 화장장에서 나오는 유골이 연소재(燃燒滓)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 즉, 산분은 이러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법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자연에 뿌리

는 산분은 불법 행위다. 고인의 화장유골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는 것은 국

민정서에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은 

마땅히 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불법 산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산분이 제도화될 경우, 사용자 편의에 따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산분이 행해질 가능성도 크다. 자치단체가 모든 산분 행위

를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분 후 물적인 증가가 남지 않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산분을 찾아내기 어렵다. 결국 불법 산분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개인묘지가 사후 신고제로 전환된 후 불법 묘지

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사례가 다시 재현될 여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산분 도입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가 ? 중고령층 세대에서

는 산분을 부모의 유골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게 인식하는 비중이 꽤 크다. 성

묘의 대상이 되는 추모장소가 사라짐에 따라 가족간의 명절 모임이 줄어 들어, 

이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어린 시각도 꽤 많은 편이

다. 산분을 도입하고 확대하기 전에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거론한 산분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한 유골을 

땅에 뭍거나, 특정한 장소에 모시는 장법으로 이미 국내에서 자연장지, 봉안시

설 등으로 제도화되어 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산분을 제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적·사회

적 논란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정책목표를 이루려고 서두르는 것보다는 산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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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의 요지

○ 화장 유골의 성분 및 특징

시신을 화장한 유골은 장시간 고열에 의한 화장과정에서 인체 내의 모든 유기 

물질이 타서 없어지고 화학적으로 인산염, 칼슘, 황산염, 나트륨, 칼륨, 알루미

늄,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비소, 납 등 무기물질만 남게 되어, 함유량 별로 

살펴보면 칼슘 44.3±7.3%, 인산염 28.8±5.1%, 황산염 8.21±0.4%, 나트륨 

3.09±0.5%, 칼륨 2.56±0.3% 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철, 아

연, 구리, 비소, 납 등의 중금속도 미량씩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골된 화장유골이 자연 분해되는 기간은 토양의 PH, 온도, 습도 등의 조건에 

따라 수십 년에서 수 백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자료에서 보고되

고 있다. 이는 화장유골의 주요 성분이 자연분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무기물질

이기 때문이다. 유기물질이 포함된 시신의 유골과 무기물인 화장유골의 분해기

간은 차이가 크다.

화장유골의 pH는 일반적으로 10-12의 범위로 표백제와 유사한 수준의 강알칼

리성을 띠고 있어 식물생장에 적합하지 않고, 입자 크기는 골분을 분쇄하는 방

법에 따라 약 100μm ~ 3,000μm의 넓은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분골된 화장유골 분말입자는 2~3m/s의 약한 바람에서는 수백 미터까지,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에서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부유되어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바람세기에 해당된다. 

골분형태의 화장유골 입자 중에서 작은 입자는 약한 바람에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산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표면 밑의 일정한 깊이에 

묻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산분의 위해성과 위법성

분골된 화장유골은「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사업장 폐

기물’에 해당됨에 따라, 산분은 관계법령상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내륙지역의 산분은 장사시설 내 지정된 구역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

며, 해양산분의 경우에는「해양환경관리법」을 분골한 화장유골을 해양에 배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후, 해양산분 영업이 허가된 업체를 통해 육지로부터 일

정거리에서 이격되어 하도록 해야 하며, 해양산분 신고서를 관리·보관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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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화장유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골분 형태로 직접 산분될 경우에는 높은 

PH(약 10~12)와 염도로 인해 장기적으로 침적될 경우에는 자연 생태계에 다양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양의 인산칼슘 공급은 영양소 공급, 토양 개선, 식물생장 촉진 등 긍적

적인 효과가 있지만,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공급되는 인산칼슘은 토양과 수질의 

PH를 상승시켜 알카리성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

여 식물의 생장을 저해함으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2022년 6월 대만소재 중국문화대학 사이릉 응(Sai Leung Ng)이 Springer에 발

표한 <Is scattering garden the sustainable destination for cremated ashes ?> 

는 홍콩 소재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 내에 소재한 산분장의 생물 식생 및 건강

상태를 임상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산분장 구역의 식물 및 지

하 바이오매스 생장이 멈춰 건강하지 않거나 지표의 식생물이 모두 죽어 맨 

땅으로 변한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산분구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

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장유골의 높은 pH는 특히 염려스러운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화장

유골의 pH는 일반적으로 10-12의 범위로 표백제와 유사한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높은 pH는 분골된 화장유골이 일정한 지역에 장기간 침적되게 

될 경우에는 토양의 화학적 균형을 파괴하고, 식생 생태계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에서 2017년 발표한 <2017년 녹조 발생과 대응> 정책자료에서 담수의 

녹조 현상은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이 강이나 호수 등의 담수로 과다하게 유

입되어 부영양화가 발생하면서 담수온도의 상승, 낮은 유속 조건에서 촉진된다

고 하였다.‘부영양화’란 영양물질의 과다한 유입을 말한다.

담수녹조는 단순히 시각적 영향 외에도 보건·위생상의 문제, 생태계 교란, 상

수원 오염,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악영향이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브

라질, 인도 등에서는 담수녹조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미국, 

호주 등에서는 상수원의 담수녹조로 인해 수백명의 주민이 위, 간, 신장 등 주

요장기에 이상증세를 보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강, 호수, 저수지 등 담수에 산분이 될 경우에는 화장유골이 부유될 수 있는 

면적이 해양보다 좁고 유속 또한 해양보다 느려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퇴적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수온상승, 부영양화, PH 상승에 따른 녹조 발생의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된다. 내륙의 담수에서는 반드시 산분을 제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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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2016년 10월 25일에 "Ad resurgendum cum Christo" 명칭의 

화장 후 유골처리에 관한 지침서를 전세계 카톨릭 교회에 내려 보내 카톨릭 

신자들이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화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유골을 신성한 장소에 안치해야 하며,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활신앙 종교는 죽음 이후에 신체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

고, 화장 후에도 고인의 유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전세계 인구 81억명 중에서 부활신앙 종교인은 57억명으로 70%(개신교 24억명, 

이슬람교 19억명, 카톨릭 14억명)에 이른다.

지엔컴리서치가 2023년 11월 조사한 한국의 종교인구는 2022년 말 기준 개신

교 843만명(16.3%) 불교 776만명(15.0%) 카톨릭 264만명(5.1%) 원불교 8만4천명

(0.17%) 유교 7만6천명(0.15%) 천도교 (6만6천명) 순으로 전 국민의 37%에 해당

되며, 인구수로는 1,915만명에 이른다.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나 장묘시설에 모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시신이나 

유골의 처리 절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인에 대한 존중과 기억을 통해 사회

적 관념을 전승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정서 측면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이고 정서적인 의례행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금번 본 자료를 작성하면서 유골을 뿌리는 산분에 대한 인터뷰에서 중고령 인

터뷰이들의 의견은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

에 거주하는 김모씨는“화장한 유골 골분을 뿌리는 것은 말이 좋아 ‘산분

제’이지 내다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내다 버릴 거면 왜 비용을 들여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하나 ? 그냥 시신을 바다에 갖다버리는 것이 나은거지 ! 

이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했다.

산분제 도입은 종교적·국민정서상으로 매우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물질

주의 팽배에 따른 허무주의와 생명경시 풍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대한

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과 법치, 사회적 결속력, 경제적 쇠태 

등의 약화, 폭력과 범죄, 인권침해, 생태계 보호 무관심 증가 등을 순환적으로 

야기시킴으로 사회 공동체 붕괴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유족대표를 구성하는 중고령 세대에게 성묘는 아직까지 가족간의 유대감을 확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연간 의례이기 때문에 산분제도의 급격한 도입은 전통적

인 성묘 방식을 변화시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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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2005년 작성한 <한국형 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논문에

서도 산분제도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인 시신 또는 유골의 부재로 인

한 추모대상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할 만한 상징적 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산분은 가족제도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고, 우리의 전통 

장사문화를 계승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산분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장례를 치

르는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조차 전통적인 장례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장례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는 세대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단체 간의 이해관

계 충돌도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포용적

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산분제도의 도입은 가족 간 유대감 약화, 전통적인 장례문화와의 충돌, 문화적 

정서와의 상충,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

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산분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우

선적으로 도출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령화 및 사망건수 증가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사회적 이슈이고, 고령

화로 인해 장사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장사산업을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공

공과 민간기업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장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장사산

업 혁신이 일고 있다. 

장사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확연하게 성장분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없는 산분제 도입은 국내 장사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장사산업의 육성은 장례비용 절감과는 대조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OECD 국가 

간 장례비용 비교에서 한국은 국가별 평균가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취약계

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부조금 수입 등으로 장례비용을 충분히 감

당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 장사정

책의 미래방향은 민간 장사산업 육성이라고 할 것이다. 

장사산업 시장 규모와 성장 예측에 대한 Grand view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장사산업 시장규모는 995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6.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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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각 지역별 비중은 아메리카지역이 40.38%에서 36.76%로, 아태지역이 

27.32%에서 32.12%로,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이 32.29%에서 29.12%로 나타

나, 향후 10년동안 아태지역의 시장 성장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분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장사시설의 이용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민간 장사시

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사설시설 종사자

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내 장사산업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재단법

인 민간 장사시설의 폐업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재정에

도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 기존 연구의 한계점

전반적으로 산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화장유골의‘위해 가능성’에 대해 편

향적이거나 부분적인 연구결과로 제한되어 있다. 생태계나 환경 위해 관련해서

는 산분의 반복에 따른 산분구역 내의 토양 및 바이오매스 생태계 위해와 산

분에 따른 골분의 부유나 침전으로 인한 장기적 위해성에 대한 검증이 많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기존 산분관련 연구자료는 산분제 도입에 의한 영향을 장례비용 절

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의 긍정적 효과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산분제의 도입은 법·제도, 종교·국민정서, 사회·문화, 산업·경제 측면에서

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에 따라, 일부 측면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다차원

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산분의 국내·외 현황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연구> 연구용역 작성

을 위해 2022년 9월 전국 소재 화장시설 27개소와 해양장 2개소를 대상으로 

산분장 이용현황 조사를 하였다. 

전국 화장시설 27개소의 5년간 화장건수는 1,235,538건이었으며, 동기간 동안 

산분건수는 99,915건으로 평균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화장

시설 내 부대시설인 유택동산 산분 건은 83,472건으로 6.8%이며, 해장장 산분 

건은 16,443건으로 1.3%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279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산분구역 선호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2020년 1월~8월까지), 산분 시 뿌리는 선호 장소에 대해 ①산·강·

바다 31.5%, ②지정된 산분시설 35.1%, ③고인이 자주 다녔던 산책로,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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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공원, 사찰 등 기타 장소 33.3%로 나타남에 따라,「장사법」에서 산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산분을 희망하는 64.8%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자연환경 

등에 산분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산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

률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분을 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대표적 사례는 중국, 홍콩,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분이란 국내에서 말하는 산분과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들 국가에서는 

산분의 범위를 분골된 화장유골을 땅·수목·화초 등의 밑에 묻거나 뿌리는 

것과 해양의 일정 지역에서 뿌리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로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화장유골을 땅 밑에 묻는‘매장’, 수목·잔디·화초 등의 땅 밑의 

일정 깊이에 묻는‘자연장’까지도 해외에서는 산분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거꾸로 해석하면 자연장 범위 내에 산분이 포함되는 것이다.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 국내의 산분과 유사한 범위의 산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산분은 보편적인 장법이라고 하기에는 그 비중이 미

미하며, 아직까지 신뢰할만한 수준의 연간 건수조차 제대로 통계되지 않고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원묘지 내 산분 장소나 해양장을 산분이 허용되는 범

위로 정하고 있고, 산·강 등의 내륙에서의 산분은 유럽 내 소수 국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해양산분을 허용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사전허가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다.

○ 산분제 제도화 추진 현황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산분

장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화장건수의 30%까지 비중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규모로 환산하면 2027년부터 매년 250~300톤의 화장유골이 산분되

는 것이며, 2060년경에는 매년 5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정책연구자료에서 화장유골의 골분이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

는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이는 현행법령과 상충되는 해석으로,「폐기물관리

법」,「대기환경보전법」등의 관련 조항 상에서 화장유골은‘사업장 폐기물’

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산분은 현재까지도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자연장 범위를 해양장까지 확대하는「장사법」일부 개

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오

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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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0년 공동 

작성한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 근

거하여 산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분제도의 보건·위생, 생태·환경, 법·제도, 

종교·정서, 사회·문화, 산업 등의 다차원 측면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

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화장유골이「폐기물관리법」상의‘사업장 폐기물’

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누락되어 있고, 단순히 산분이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무기물질’인 화장 유골을 ‘유기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무기물질인 화장유골 골분이 침적되는 특성이 강하며,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전체 내용에서 반영하지 못

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 산분제 제도화 방안 제시

보건복지부의 2027년까지 화장건수중 산분비중 30%라는 정책목표는 산분장 도

입으로 인한 보건위생·환경·생태계 위해성 등의 검증과 이해관계자들간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사업장 폐기

물에 해당되는 화장유골의 산분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3차 장사시설 종합계획의 수정이 요

구된다. 

그럼에도 산분제도를 꼭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범위를 기존 장사시설 

내‘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과 이미 장사법에서 규정한‘해양산

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은 이미 국내 여러 화장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유골을 한

꺼번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에서 화장유골을 대량으로 땅 밑에 묻을

경우에는 중금속 중화제나 자연분해 촉진제 등의 첨가제를 섞어서, 산분으로 인

한 생태계 위해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화장유골의 자연분해를 촉진시키는 

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해양장을「장사법」상의 장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가이드라

인보다 내륙에서의 이격거리를 더 멀리 두고 해양 내에서 화장유골의 분골이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장 구역을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산분이 가능한 업체의 조건을「장사법」에서 규정하고, 허가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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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로 하고, 일본의 해양장 사례와 같이 6가크롬 등 중금속 성분에 대한 전처

리를 선행한 후, 산분 시행 전에 지정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해양장 사전신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산분구역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경 또는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쇄.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산분의 신고절차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사전신고제’로 시행하여 지정

된 구역외의 불법 산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프랑스의 15,000유로(한화 2,262만원)의 벌금처분과 같이「장사법」제40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환경 및 생태계 영향 등이 누락되어 있는 산분에 관한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 방향도 불법산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장

사법」제2조의‘매장’,‘화장’,‘자연장’등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각 장법 간

의 범위가 상호간에 중첩되지 않도록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산분제 확대 도입보다는 민·관 협력과 협의를 통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충분한 장사시설 안치능력 여유분을 활용하여 대규모 

무연고 및 개장유골의 해결책을 우선 찾고, 산분제 확대 도입은 충분한 기간동

안 무해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본 민간정책 제안인 <산분제 제도화 방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산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

고, 충분한 기간동안 산분의 위해 가능성을 검증한 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

면서, 민·관 협의와「행정절차법」에 따른‘산분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등의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산분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12개 항목은 산분제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금번 민간정책 제안의 핵심 요

지이다. 보건복지부가 산분제를 도입하고 시행착오없이 지속가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분제 도입 이전에 아래 12개 항목이 선행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산분제 제도화 방안 민간정책 제안 주요 12개 항목>

1 산분제�도입�재검토   산분 도입 시기의 연기 및 산분에 관한 다차원적 재검토.  
  산분 도입 시에는 제한적 도입, 자연장내 포함, 사용자 조건 규정 

2 산분의�위해성�재검증   보건·위생, 환경·생태, 종교·정서, 사회·문화, 산업·경제 법·제도 
  등 다차원 측면의 객관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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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분의�위법성�해소   장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일체

4 산분의�전처리�규정�추가
  화장유골 골분 내 중금속 전처리
  산분 후 대량 매장 시, 중금속 중화제, 생분해 촉진제 등의 전처리
  산분 후 대량 매장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지정

5 장사산업의�경제적�손실�평가   산분제 확대에 따른 장사산업의 경제적 손실 평가 및 대책 마련

6 산분장소의�제한   [제한적 산분구역] 장사시설내 유골을 뿌리는 장소, 해양장
  [산분금지구역지정] 산·강 등의 자연환경 및 지정된 장소외 구역

7 해양장   내륙에서의 산분장이 가능한 이격거리 강화, 정기적인 구역 변경
  사전신고제  및 산분업체의 허가제·정기교육 시행

8 사회적�합의
  산분실시에 따른 민·관 협력 회의 개최
  공청회 (민간패널 참여) 개최 
  산분 제도화 안내 (다차원 측면 객관적 평가내용 공개)

9 산분�시행시기의�연기
  산분제 제도화 방안 재연구 (민간참여)
  산분의 위법성과 위해성이 해소된 이후로 시행 연기, 장사법 개정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의 변경

10 산분�후�모니터링�관리�규정�추가   보건·위생, 환경·생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가 있는 경우 폐쇄 또는 이전

11 불법산분�규제�강화   산분 전 사전신고제 시행
  사전신고 없는 불법 산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12 화장유골�처리에�관한�
민·관�협력�방안�마련   한시적 매장제· 무연고 처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협의 및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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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분이란 ?

산분(散粉)이란 화장유골의 골분을 산, 바다, 강 등에 뿌리는 것을 말하며, 산

골(散骨)이라고도 한다. 

「장사법」에서 산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2024년 1

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2025년 1월 24일 시행예정인「장사법」제2조 3호에서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

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해양 산분장을 자연장의 한가지 방법으로 규정

하였다.

기존의 자연장은 땅속에 묻는 방식이 표준이었으나, 개정된 「장사법」에서 자

연장은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다. 그리하여 지정된 구역에“묻거나 뿌리는 범위까지 자연장이 확대되는 효과

가 있다. 그러나 산분은 기존 자연장과는 달리, 고인과 연고자의 이름을 기록

한 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장사법」에서 뿌리는 경우는 지정된 

해양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장사법」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시설'을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

내의 화장시설 중 45개소가‘유택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을 운영하고 있다.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은 일정기간 후 한꺼번에 모아서 매

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시대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사망건수가 향후 

약 40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1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예정인‘한시적 매장제도’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개장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장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속가능한 화장유골의 처리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산분’의 제도화와 확대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개정 예정인「장사법」시행령에서 화장시설 또는 장

사시설의 부대시설인‘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시설'을 자연장의 범위로 

지정하여 산분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정책 제안서에서는 산분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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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분의 위해성과 위법성

(1)  화장유골의 성분 및 특성

분골된 화장유골을 산분으로 하는 것에 앞서 화장유골의 성분을 조사하여 인

체 유해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2009년 작성한 <자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국내 A화장장

에서 제공받은 화장유골 10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화장유골의 구성원소와 주요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화장유골의 구성원소는 탄소, 산소, 수소, 염소, 질소, 황 등이며, 이 중에서 탄

소와 산소의 비중이 각각 46.2±3.5%, 41.2±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화장유골의 구성원소>

* 자료 : <자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신을 화장한 유골은 화장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고열에 의해 인체 내의 모

든 유기 물질이 타서 없어지고 화학적으로 인산염, 칼슘, 황산염,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비소, 납 등인 무기물질만 남게 된다. 함유

량 별로 살펴보면 칼슘 44.3±7.3%, 인산염 28.8±5.1%, 황산염 8.21±0.4%, 나

트륨 3.09±0.5%, 칼륨 2.56±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며, 철, 아연, 구리, 

비소, 납 등의 중금속도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유골의 화학적 구성>

구성�성분 함유량(%)

인산염(P)a 28.8±5.1%

칼슘(Ca)a 4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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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자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골된 화장유골이 자연 분해되는 기간은 토양의 PH, 온도, 습도 등의 조건에 

따라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간 소요되지만, 유골입자를 더 작게 분쇄한 후 생분

해성 재료와 섞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자료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화장유골의 주요 성분이 자연분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무

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후 유골은 화장 전 유골과 자연

분해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화장유골의 pH는 일반적으로 10~12의 범위로 표백제와 유사한 수준의 강알칼

리성을 띠고 있어 식물 생장에 적합하지 않고, 입자 크기는 골분을 분쇄하는 

방법에 따라 약 100μm ~ 3,000μm의 넓은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분골된 화장유골 분말 입자는 2~3m/s의 약한 바람세기에서도 부유되어 수백 

미터를 이동할 수 있고,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에서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부

유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산염(S)a  8.21±0.4%

칼륨(K)a  2.56±0.3%

나트륨(Na)a  3.09±0.5%

알루미늄(Al)a  0.26±0.04%

마그네슘(Mg)a 2.88±0.4%

철(Fe)a 0.47±0.08%

아연(Zn)a 0.024%

구리(Cu)b 0.0003%

비소(As)b 0.0001%

납(Pb)b  0.0001%



- 15 -

(2)  보건·위생 측면

□ 인체 호흡기 유입

화장된 유골의 입자 크기는 균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혼합되어 

있다. 일부는 미세한 분말형태 입자이고, 대부분은 더 큰 입자로 구성되어 있

다. 

시신을 화장한 유골의 부피는 성별 또는 체격조건에 따라 2~3L 범위이며, 골분

의 입자 크기는 골분을 분쇄하는 방법에 따라 약 100μm ~ 3,000μm의 넓은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단순 비교로 입자 직경이 10μm보다 작으면 미세먼지, 

2.5μm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에 해당된다. 

<분골된 화장유골의 Scattering Ashes>

분골하여 분말상태인 화장유골의 입자가 대기 중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확산되는 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 없으나, 비교사례로 분골한 화장유골과 

유사한 밀도이나 상대적으로 입자크기가 더 작은 10μm의 모래 입자의 이동경

로 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세기에 따른 확산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NASA에서 2001년 6월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 입자의 9일간 이동 경로를 촬영한 것으로, 모래먼지 입자는 서아프리

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북미 플로리다까지 약 7,000km 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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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사막의 모래먼지 입자의 이동 경로>

*자료 : NASA

바람세기에 따른 모래먼지 입자의 부유와 이동거리를 참고하여, 약 100~3000μ

m 크기의 골분의 부유와 이동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 분골된 화장유골 분말입

자는 바람 세기에 따라 대기 중에서 부유되어 예상보다 먼거리까지 이동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골된 화장유골 골분 중에서 입자 크기가 작은 분말입자는 2~3m/s의 약한 바

람에서는 수 십에서 수 백 미터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에서는 수 킬로미터에서 수 십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 

세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바람세기에 해당된다. 

화장유골의 골분입자중에서 100~300μm 크기의 작은 입자는 약한 바람에도 날

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산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표면 밑의 

일정한 깊이에 묻어야 할 것이다.

화장유골 골분의 화학적 성분은 인체에 즉각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미세입자가 구강, 점막, 호흡기 등을 통해 유입될 경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골분에 포함된 미량의 중금속 입자가 장기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이는 인체의 직접적인 보건·위생상의 위해 원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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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생태계 측면

□ 토양의 생태계 교란

해외 각국의 다양한 연구기관 발표 자료(Smith, V. H., Tilman, G. D., & 

Nekola, J. C. (1999); 미국 농무부(USDA, 2001); Marschner, H. (2011); 바르샤바 

공과대학, 2022; 중국문화대학, 2022)에 따르면, 화장유골이 골분 형태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산분될 경우, 높은 pH(약 10~12)와 염도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연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생태계는 토양의 산성도를 변화시키고, 식물 생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지역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홍콩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 산분구역의 건강도 분석>

* 자료 : <Is scattering garden the sustainable destination for cremated ashes>, 중국문화대학

적절한 양의 인산칼슘 공급은 토양에 영양소를 제공하여 비료로도 사용되어, 

토양 구조를 개선하며 식물 생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특

정 지역에 인산칼슘이 과다하게 공급될 경우, 인산칼슘은 토양과 수질의 pH를 

상승시켜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영양소의 흡수가 방

해되어 식물의 생장이 저해되며,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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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산악협회는 2023년 10월 1일 익스프레스지 언론보도를 통해 "산분

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산 정상에서 관찰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인산염 

농축과 pH의 변화 모두에 기인할 수 있는 식물 생장의 저해이며, 유골재에는 

높은 수준의 소금과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들이 합쳐져 산분된 화장유

골 성분이 토양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식물과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고 

자연환경에서의 산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만소재 중국문화대학 사이릉 응(Sai Leung Ng)이 2022년 6월 Springer에 발

표한 <Is scattering garden the sustainable destination for cremated ashes ?> 

는 홍콩 소재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 내에 소재한 산분장 구역 내 생물 식생 

및 건강상태를 임상적으로 연구한 자료이다. 연구결과로 산분장 구역의 식물 

및 지하 바이오매스 생장이 멈추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거나 지표의 식

생물이 모두 죽어 맨 땅으로 변한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산분구역의 지속가능

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자료의 논지는 임상적으로 산분구

역을 관찰해 본 결과 산분이 환경·생태계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다.  

화장유골의 높은 pH는 특히 주목할 만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 화장유골의 

pH는 일반적으로 11-12의 범위로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높은 pH는 

분골된 화장유골이 일정지역에 장기간 대량으로 침적되게 될 경우 토양의 화

학적 균형을 파괴하고, 다음과 같은 식생 생태계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 식물 생장 저해

알칼리성 토양은 대부분의 식물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산성 토양을 선호

하는 식물들은 높은 pH 환경에서 생장이 저해될 수 있다.

▶ 토양 미생물 활동 감소

토양 미생물은 특정 pH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높은 pH는 이러한 

미생물의 생존과 활동을 저해하여, 토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 양분 흡수 장애

높은 pH는 토양 내 특정 양분(철, 망간, 아연 등)의 가용성을 감소시켜 식물의 

양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화장유골이 산 등의 토양 지표에 직접 뿌려질 경우에는 인산칼슘, 나트륨 등으

로 인해 토양의 화학적 균형이 깨져 식물의 뿌리 성장이 억제되고 주변 생태

계가 교란될 수 있어, 반드시 생분해 촉진제나 중금속 중화제를 첨가하여 땅 

밑의 일정 깊이에 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땅 밑에 묻는 장법은 현재 국내의「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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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한 수목장, 수목장림, 잔디장 등의 방법으로 이미 행하고 있다.

산분이 장기적으로 일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에는 중금속 침적이 누적됨에 따

라 그 지역 일대 토양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을 고려하여 반드시 그에 따른 해

결책으로 중금속 중화제의 전처리 절차가 요구된다.

기존 장사시설 내 부대시설인 “유골을 뿌리는 시설(유택동산 등)”에서는 일

정한 양의 유골이 모인 경우에 한꺼번에 모아서 땅속에 매장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산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화

장유골을 한꺼번에 매장하기 전에 중금속 중화재와 골분의 생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을 첨가하는 전처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담수의 녹조화

산분을 강 또는 해양에서 하는 것 모두 허용할 경우에는 비용,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해양보다는 담수인 강이나 호수, 저수지 주변에서 산

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담수에 산분을 할 경우에 산분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에서 산분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담수는 유수인 강(하천)과 정수인 호수, 저수지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 녹조발

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인 2024년 6월 낙동강 

인근 주남저수지에서의 녹조 발생을‘경남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견한 바 있

다. 

‘녹조현상’이란 부영양화된 저수지 또는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부유

성의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하여 수면에 집적하여 물색을 현저하게 녹색

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낙동강, 대청호 등지에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여 녹조가 발생하였고, 팔당

호 경안천에서는 봄철 규조류로 인해 물이 황갈색으로 변하였으며, 소양호에서 

와편모조류로 인해 물색이 적갈색으로 변한 경우도 있다.

환경부에서 2017년 발표한 <2017년 녹조 발생과 대응> 정책자료에서 담수의 

녹조 현상은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이 강이나 호수 등 담수에 과다하게 유입

되어 부영양화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영양화’란 영양물질이 과

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담수 온도의 상승과 낮은 유속 

조건에서 더욱 촉진된다.

담수녹조는 단순히 시각적 문제 외에도 보건 위생상의 문제, 생태계 교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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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염,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악영향이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등에서는 담수녹조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미

국, 호주 등에서는 상수원의 담수녹조로 인해 수백명의 주민이 위, 간, 신장 등 

주요장기에 이상증세를 보인 사례가 있었다. 

같은 유럽권에서도 담수에서 산분을 허용하는 영국이 허용하지 않는 프랑스보

다 담수녹조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는‘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독소를 

만들어 내는데 인간의 간세포에 침투해 간을 망가트리고, 혈관 세포도 사멸에 

이르게 해 간 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남저수지 녹조 발생 현황>

  * 자료 : 데일리 한국 2024.07.15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Global Drinking Water Quality> 자료에 따르면, 전세

계 195개 국가중에서 수돗물 상태로 음용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22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담수에 산분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국민정서

나 보건·위생상 측면에서 수도물의 음용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명예교수(한국자유환경총연맹)는 2023년 8월 언론 

자료에서“강이나 호수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p)이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세느강의 수질오염 문제가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프랑스 당국은 세느강에서 대장균 등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스포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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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14억 유로(2조 1천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한번 수질이 오염된 담수는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강, 호수, 저수지 등 담수에서 산분이 허용될 경우, 화장유골의 골분이 부유될 

수 있는 면적이 해양보다 좁고 유속 또한 느려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침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수온 상승, 부영양화, PH 상승에 따른 녹조 발생의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된다. 내륙의 담수에서는 반드시 산분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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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국민정서 측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2016년 10월 25일에 "Ad resurgendum cum Christo” 명칭

의 화장 후 유골처리에 관한 지침서를 전세계 카톨릭 교회에 내려 보내서 카

톨릭 신자들이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화장이 허용되는 경우

에도 유골을 신성한 장소에 안치해야 하며, 유골을 자연에 뿌리거나 집에 보관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골 안치 장소 
유골은 묘지나 성당과 같은 신성한 장소에 안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인이 교회의 기도와 기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유골 분할 금지
유골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유골 뿌리기 금지
유골을 자연에 뿌리거나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신교에서는 대체로 화장을 허용하지만,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고인

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

체적인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한 교단이나 지역 교회의 지침이 다를 수 

있고, 공식적인 중앙 지침이 모든 개신교 교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

문에, 각 교단의 장례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와 기독교대한감리교단의 장례지침에서는 화장을 허용하지만“유골은 신성한 

장소에 안치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다.

종교인들 입장에서 화장유골의 골분을 자연환경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 

행위는 부모나 가족의 시신을 가져다 버리는 것과 유사하게 불경스러운 행위

로 여겨지기 쉽다.  

부활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은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문화

적으로도 부정적인 관념을 가질 수 있다. 개신교들에게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고인의 존재를 무(無)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부활신앙 종교인들

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부활신앙 종교는 화장 후에도 고인의 

유골을 정성스럽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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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인구 81억명 중에서 부활신앙 종교인은 57억명으로 70%(개신교 24억명, 

이슬람교 19억명, 카톨릭 14억명)에 달한다. 부활신앙 종교인의 대부분은‘유골

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고인의 흔적과 기억을 지운다’라는 관념과 불경하

다는 죄의식이 강한 편이고, 이에 따라 산분은 대부분의 부활신앙 종교 교리와

도 충돌되는 것이다.

지엔컴리서치가 2023년 11월 조사한 한국의 종교인구는 2022년 말 기준 개신

교 843만명(16.3%) 불교 776만명(15.0%) 카톨릭 264만명(5.1%) 원불교 8만4천명

(0.17%) 유교 7만6천명(0.15%) 천도교 (6만6천명) 순으로 전 국민의 37%에 해당

되며, 인구 수로는 1,931만명에 이른다.

<국내 종교인구 수>

종교 구분 인구수 (명) 총인구 비중 (%)

개신교 8,801,750 17%

불교 6,213,000 12%

카톨릭 4,142,000 8%

기타 155,325 0.3%

종교인구 합계 19,312,075 37.30%

   * 자료 :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지엔컴리서치, 2023

고인의 장례식을 하는 것이나 장묘시설에 모시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시신이나 

유골의 처리 절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인에 대한 존중과 기억을 통해 사회

적 관념을 전승하는 의례의 일종으로, 국민정서상으로는 공동체 내 개인 간의 

개인과 공동체의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상호작용이다. 

 

금번 본 자료를 작성하면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5060세대 인터뷰이들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화장한 유골 골분을 뿌리는 

것은 말이 좋아 ‘산분제’이지 내다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내다 버릴 

거면 왜 비용을 들여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하나 ? 그냥 시신을 바다에 갖다버

리는 것이 나은거지 ! 이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했다.

정모씨는 “노태우 전대통령 묘지 3,206㎡이 2009년에「장사법」상 제1호‘국

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국민은 화장 

후에 바다에 뿌려서 버리라고 한다. 국립묘지에서도 대통령묘와 일반시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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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묘와 사병묘의 묘지면적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권’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정부기관이 산분을 제도화 하는 것은 국민의‘인간

으로서의 존엄’과‘기본적 인권’과 관련이 있다. 이래도 되는 가 ?”라고 반

문했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장묘제도내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평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재산, 권력, 위신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

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되는 것을 말한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전직 대통령 5명의 묘역 평균 면적은 1,690.5m²(약 512

평)이나, 대통령이 아닌 안장자 1명에게 허락된 면적(3.3m²·약 1평)과 비교하

면 무려 512 대 1의 격차다. 국립묘지의 묘지사용은 국민 통합과 평등의 성격

보다 신분과 위계질서로 차별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부인 재클린 

케네디의 묘에는 봉분과 묘비가 없다. 미국 대통령 대부분은 사후 고향에 묻힌

다. 대통령, 장군, 장교, 사병 등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4.49m²·

약 1.3평)이 제공되는 게 원칙이다. 신분에 따라 별도 매장 구역이 없고 사용 

순서에 따라 지정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의 국

립묘지는 장성과 사병을 구분하지 않고 1인당 4.95m²(약 1.5평)로 일정했다. 

프랑스 파리 팡테옹 국립묘지는 프랑스를 빛낸 위인들의 묘지지만, 신분에 따

라 묘지 크기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분제 제도화 논의는 고인의 시신을 처리 대상으로만 보는 것으로, 물질주의 

팽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도 관련이 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고, 고인의 신체와 삶, 자손들의 고인에 대한 기억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

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산분제 도입은 위와 같이 종교적·정서적으로 매우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

고, 물질주의 팽배에 따른 허무주의와 생명경시 풍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

는‘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과 법치 약화, 사회적 결속력 약

화, 경제적 쇠태, 폭력과 범죄 증가, 인권 침해, 생태계 무관심 증가 등을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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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야기시킴으로 사회 공동체 붕괴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분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할 경우

라도 반드시 극히 제한적인 범위로 해야 할 것이다.

<카톨릭의 산분금지 지침>

Presentation�of� the� Instruction�Ad� resurgendum�cum�Christo� regarding� the�burial� of� the�deceased�and� the�
conservation�of� the�ashes� in� the�case�of�cremation,�25.10.2016
This morning a press conference was held in the Holy See Press Office to present the Instruction from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entitled Ad resurgendum cum Christo, regarding the burial of the deceased and the 

conservation of the ashes in the case of cremation. The panel was composed of Cardinal Gerhard Ludwig Muller, prefect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Fr. Serge-Thomas Bonino, O.P.,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and Msgr. Angel Rodriguez Luno, consulter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he document, as Cardinal Muller noted, is addressed to the bishops of the Catholic Church, but directly regards the life 

of all faithful, in part since in many countries there has been a contin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requests for 

cremation rather than burial, and it is likely that in the near future cremation will be considered a commonplace 

practice. This development is accompanied by another phenomenon: the conservation of ashes in domestic environments, 

as commemorative items or their dispersal in nature.

The ecclesiastical legislation on the cremation of cadavers is regulated by the Code of Canon Law, which states: “The 

Church earnestly recommends that the pious custom of burying the bodies of the deceased be observed; nevertheless, 

the Church does not prohibit cremation unless it was chosen for reasons contrary to Christian doctrine”. “Here it is 

necessary to reveal that, despite this rule, the practice of cremation is significantly widespread also within the Catholic 

Church. With regard to the practice of conserving ashes, no specific canon law exists. For this reason, some episcopal 

conferences have addressed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raising troubling questions regarding the 

practices of conserving a funerary urn in the home or in places other than the cemetery, and especially that of 

dispersing ashes in natur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the Pontifical 

Council for Legislative Texts and numerous episcopal conferences and Synods of bishops of the Eastern Churches,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considered it appropriate to publish a new Instruction with a dual aim: to 

reiterate the doctrinal and pastoral reasons for the preference for the burial of the dead, and secondly, to issue rules 

for guidance on the conservation of ashes in the case of cremation”.

“The Church, first of all, continues to recommend strongly that the bodies of the deceased be buried in the cemetery 

or in another sacred place. In the remembrance of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inhumation continues 

to be the most suitable form for expressing faith and the hope in bodily resurrection. Furthermore, the burial in 

cemeteries or other sacred places responds adequately to the piety and respect due to the bodies of the deceased 

faithful. Taking care of the bodies of the departed, the Church confirms her faith in resurrection and distances he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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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ttitudes and rites the see death as the definitive annulment of the person, a phase in the process of 

reincarnation or as a fusion of the soul with the universe”.

“If for legitimate reasons the decision is made to cremate a cadaver, the ashes of the faithful must be conserved in a 

sacred place, that is, in a cemetery or in a church, or in an area specifically dedicated for the purpose. The 

conservation of ashes in the home is not permitted. Only in the case of grave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greement with the episcopal conference or the Synod of bishops, may permission be granted for the conservation of 

ashes in the domestic environment. To avoid any form of pantheistic, naturalistic or nihilistic misunderstanding, it is not 

permitted to scatter ashes in the air, on earth, in water or in any other way, or to convert the cremated ashes into any 

form of commemorative item”.

“It is hoped that this new Instruction may contribute to making Christian faithful more aware of their dignity as 

children of God. We are faced with a new challenge for the evangelisation of death. Acceptance on the part of the 

human person of being a creature, not destined for disappearance, demands that God is recognised as the origin and 

destiny of human existence: from the earth we come and to the earth we return, awaiting resurrec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vangelise the meaning of death in the light of faith in the Risen Christ, ardent furnace of love, that 

purifies and recreates, await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 As Tertullian wrot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s Christian men's confidence: by believing it we are what we claim to be’”.

Fr. Bonino, in his presentation, emphasised that the practice of burial, on account of its high anthropological and 

symbolic meaning, harmonises on the one hand with the mystery of resurrection and, on the other, with Christian 

teaching on the dignity of the human body.

“As affirmed in the Gospel accounts, between the pre-Paschal Jesus and the risen Jesus, there are simultaneously 

discontinuity and continuity. Discontinuity, because the body of Jesus after resurrection is in a new state and has 

properties that are no longer those of the body in its earthly condition, to the point that neither Mary Magdalene nor 

the disciples recognise Him. But at the same, the body of the risen Jesus is that body that was born of the Virgin Mary, 

crucified and buried, and bears the traces. …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deny the real continuity between the buried 

body and the risen body, a sign that historical existence, both that of Jesus and our own, is not a game; it is not 

abolished by eschatology, but rather is transfigured. Christian resurrection is not therefore a reincarnation of the soul in 

an indifferent body; nor is it an ex nihilo recreation. The Church has never ceased to affirm that it is precisely the 

body in which we live and die that will be revived on the final day. Besides, it is the reason why the Christian people, 

guided by the sensus fidei, likes to venerate the relics of saints. These are not a simple memorial kept on a shelf, but 

are instead linked to the identity of the saint, onc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and await resurrection. Certainly, we 

are aware that even if the material continuity should be interrupted, as is the case in cremation, God is powerful 

enough to reconstitute our body precisely from our immortal soul alone, which guarantees the continuity of our identity 

between the moment of death and the moment of resurrection. But it remains that, at the symbolic level ? and man is 

a symbolic animal ? continuity is expressed in the most appropriate way by means of burial, ‘a grain of wheat [that] 

falls in to the earth’, rather than by cremation, which destroys the body brutally”.

“Christianity, religion of incarnation and resurrection, promotes what the Instruction calls ‘the great dignity of the 

human body as an integral part of the human person whose body forms part of their identity’. … For Christian faith, 

the body is not all the person but it is an integral and essential part of his or her identity. Indeed, the body is like the 

sacrament of the soul that is expressed in it and by means of it. As such, the body forms part of the intrinsic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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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교황청 홈페이지 https://www.vatican.va/content/vatican/en.html 

of the human person and the respect due to it. This is why burying the dead is, already in the Old Testament, one of 

the works of mercy with regard to one’s neighbour. The integral ecology that the contemporary world yearns for 

should therefore begin with respecting the body, which is not an object for manipulation according to our will for power, 

but rather our humble companion for eternity”.

Msgr. Angel Rodriguez Luno, referring to the question of the scattering of ashes, remarked that it is a decision that 

“often depends on the idea that with death the human being is completely annihilated, as if it were its final destiny. At 

times it may even proceed from mere superficiality, from the desire to obscure or privatise that which refers to death, 

or from the spread of more than questionable tastes. It may be objected that in some case the decision to conserve in 

one’s own home the ashes of a dear departed relative (parent, wife, husband, child) is inspired by the desire for 

closeness and piety, that it facilitates memory and prayer. It is not the most frequent reason, but in some case it may 

be this way. There is, however, the risk that it may produce forgetfulness or lack of respect, especially once the first 

generation has passed, or may give rise to unhealthy forms of mourning. But above all it must be observed that the 

departed faithful form part of the Church, they are the object of prayer and commemoration by the living, and it is 

right that their remains be received by the Church and conserved with respect throughout the centuries in the places 

that the Church blesses for the purpose, without being removed from the memory and prayer of other relatives and the 

community”.

https://www.vatican.va/content/vatican/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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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문화 측면

사회심리학자인 모리스 알박스는 인류의 집단기억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로 

“개인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집단이나 집단 속 타인

과 의사소통함으로 그 의미를 획득한다.”고 하였고, 집단기억의 특성을 ‘상

호 관계성’,‘현재성’,‘지속성’,‘재구성’,‘선택성’,‘장소성’으로 들었

다. 이때 ‘상호 관계성’이란 개인이 집단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

함으로써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소통적 기억이며,‘장소성’이란 집단기

억은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통해 실체화되고 재구성된다는 말이다. 

제프리 K. 올릭은 이러한 여러 개의 집단기억이 모이면 ‘사회적 기억’이 형

성되고, ‘사회적 기억’은 전통, 언어, 문화, 예술 등 사회의 전반에 스며든다

고 하였다. 

코네티컷 대학교의 인류학자인 디미트리스 지갈라타스는 2022년에 출간한 저

서<Ritual: How Seemingly Senseless Acts Make Life Worth Living>에서, 수많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의례는 인간 종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결

속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의례적인 종이며, 의례가 없었다면 사회적 결

속도, 역사도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다. 이는 관습적인 의례가 사회적 

결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간의 성묘는 전통 의례이면서 집단기억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다수 

의 가족들이 기일이나 명절에 행하는 성묘행위는 사회적 기억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족대표를 구성하는 중고령 세대에게 성묘는 아직까지 가족간의 유대감을 확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연간 의례이기 때문에 산분제도의 급격한 도입은 전통적

인 성묘 문화를 급변시키며, 그로 인해 가족 간 유대감이 현저히 약화될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장례 방식에서는 고인의 시신 또는 화장유골을 특정 장소에 안치하

고,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 장소를 방문하여 고인을 기리는 성묘라는 의례를 

통해, 사회결속의 가장 근원이 되는 가족 간의 유대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왔

다.

성묘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결속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문화적 관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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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는 “성묘나 제사 등의 전통적인 가족

의례를 통한 가족간의 유대와 결속은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고 하였

다. 

산분제도가 도입되면 가족들이 한데 모여 참배하는 추모의 장소가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연결이 지금보다 더 약화될 것이며, 

가족간의 결속 약화와 집단기억의 상실은 더 확장되어 사회적 결속 약화와 사

회적 기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5월 수원에서 개최된 장사혁신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부모님

이 돌아가셨는데 유골 없이 자연에 뿌리는 행위에 대해 불효라는 근심이 있을 

수 있다”며,“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추모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산분

장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추모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추모관이 고인을 모시는 정서적 기

능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겠으나, 가족간의 결속 약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사

실을 주관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모르는 것 같다. 아마도‘추모’나 ‘참배’를 

하나의 절차나 기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결속 지수(Social Cohesion Index)가 2012년 8.04에서 2016년 

4.17로 크게 감소한 것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지수 보고

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사회적 결속의 약화는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

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간 300

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의 원인은 사회적 결속의 약화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하락,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결속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약화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까지 모두 

훼손될 수 있다.

사회적 결속은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문화는 조상을 기리고 그 유해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전통은 조상숭배와 효사상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세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작용해 왔다. 

산분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전통적인 장례문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유골을 

흩어지게 하는 산분행위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기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서 문화적 거부감을 크게 일으킬 수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는 중고령 세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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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2005년 작성한 <한국형 수목장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논문에

서도 산분제도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인 시신 또는 유골의 부재로 인

한 추모대상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할 만한 상징적 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산분은 가족제도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고, 우리의 전통 

장사문화를 계승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교수가 2005년 발표한 <장묘문화 국민의식 조사>에

서는“화장한 유골을 산분할 경우, 가족과 친지관계가 소외되어 가족제도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전적으로 동의하거

나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있다. 

<명절 성묘사진>

산분제도는 전통 의례에 속하는 국민정서와 직접 상충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인

의 유골을 자연에 흩뿌리는 행위는 전통적인 조상숭배와 효사상과 충돌하여 

일부 국민에게는 불경스럽게까지 여겨질 수 있다. 이는 산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분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장례를 치

르는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조차 전통적인 장례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장례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는 복잡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장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단체 간의 이해관계 충

돌도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조사 대상 

25개국 중 5위로 사회적 갈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사회적 결속은 이

미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산분제도의 도입은 가족 간 유대감 약화, 전통적인 장례문화와의 충돌,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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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의 상충,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

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산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도출한 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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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경제 측면

고령화 및 사망건수 증가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사회적 이슈이고, 고령

화로 인한 장사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장사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부가 정책적으

로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기업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장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

공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장사산업 민·관 협력 사례>

미국

<그린 베리얼 이니셔티브>

미국에서는 '그린 베리얼'(Green Burial)이라는 환경친화적인 장례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
지 않고 자연 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매장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린 베리얼 카운슬(Green Burial Council)은 비영리 단체로,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그린 베리얼 인
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장례 서비스 혁신>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례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장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민간 장례 서비스 업체가 협력하여 '리빙 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유산 관리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장례 예약 시스템
과 VR 장례 체험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

독일

<자연장 및 화장장 운영>

독일은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장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숲이나 자연 보호 구역에 유골을 
매장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프리드발트'(FriedWald)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자연 보호 구역 내에 자연장지를 운영하
는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 보호와 장례 문화의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장례 방식을 홍보하
고 있다.

스웨덴

<에코 베리얼 프로젝트>

스웨덴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추구하는 에코 베리얼(Eco Burial)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와 환경 단체, 장례 서비스 업체들이 협력하여 에코 베리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매장을 진행하고, 매장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환경 보호와 장례 서비스
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 자료 : 구글 검색 2024.07

국내의 경우에는 장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적 측면의 장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산분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장



- 33 -

사제도의 산업적 측면이 전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장사제도가‘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는 다른 장에서 따로 거론할 것이나, 산분을 

제도화 할 경우 국내 장사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로 인한 산업 측

면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장사산업의 육성은 장례비용 절감과는 대조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OECD 국가 

간 장례비용 비교에서 한국은 국가별 평균가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취약

계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타 국가와는 달리 부조금 수입 등으로 

장례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 장사정책의 미래방향은 장사산업 육성이어야 할 것이다. 주무관

청 공무원들의 장사제도에 대한 산업적 인식이 크게 필요하다. 

장사산업 시장 규모와 성장 예측에 대한 Grand view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장사산업 시장규모는 995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6.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글로

벌 시장에서 각 지역별 비중은 아메리카지역이 40.38%에서 36.76%로, 아태지역

이 27.32%에서 32.12%로,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이 32.29%에서 29.12%로 

나타나, 향후 10년동안 아태지역의 시장 성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글로벌 장사산업 시장규모> (단위:십억달러)

       * 자료 : Grand View Research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

략> 보고서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을 ①교통산업, ②식품산업, ③의약품산업, ④장

묘산업, ⑤의류산업, ⑥교육산업의 6대 산업군으로 분류한 후, 인구변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 요구와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장묘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고, 장묘산업 시장규모 성장률 추정액은 2002년 1조3

천억원에서 2020년 3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5.5%로 산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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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장사산업을 미래 성

장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장사산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

비스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공이 운영하는 장사시설보다는 서비

스 개발과 시장경쟁이 용이한 민간 장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크다. 

<장묘서비스 산업 고도화>

인구 구조의 변화 국민의식 변화

◇ 인구 고령화
◇ 가족구성원 변화 
◇ 장묘서비스 수요 증가

◇ 장묘서비스의 다양화 요구
◇ 장묘서비스 시설의 현대화 및 고급화 
◇ 장묘서비스 정보요구 증가

장묘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법‧제도적 환경의 변화 장묘서비스 전문화

◇ 국가 자격제도 도입 
◇ 장묘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 웰엔딩 서비스 체계  구축        

◇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이용자 만족도 증대
◇ 장묘서비스 경쟁 심화

   * 자료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이를 위해서는 장사산업의 내수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취약계층 등의 장례비용

은 공적부조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은 민간시설

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선별적 장례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

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더 나아가 장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장사산업을 추가하거나,「장사산업진흥법」을 따로 제정하여 「장사법」에

서 포함하지 않은 산업적 측면에서 민간 장사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여성경제신문이 창간 10돌을 맞이하여 작성한 내용 중에“국

내 봉안시설은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지역에 주로 위치한 공공·사설 봉안시설의 실제 가용 공간은 이르면 2년 이

내에 꽉 찰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시설은 지역에 따라 수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

나, 총량 기준으로 407만기의 안치가 가능하다. 이중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

안시설은 334만기로 82%에 달한다. 민간시설의 안치능력 여유분도 충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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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데도 언론에서 상기와 같이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이 공설 장사시설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설중심의 장사

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른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국내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장사시설의 안치능력 비중

은 봉안시설 68.6%, 자연장시설 46.2%, 매장시설 70.2%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장사시설이 앞으로 국내 장사시

설 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으로 민간 장사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라고 할 것 이다.

민간 장사업계 관계자 다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아래 내용은 현재의 장

사정책과 산분제 제도화에 관한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을 설득하여 봉안당ㆍ봉안묘ㆍ자연장ㆍ수목장림 등을 제도적으로 만들

자 해서, 민간이 없는 돈에 투자해서 장사시설을 설치해 놓으니까, 정부가 자치단체마다 국고

지원을 하여 공설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해 작금과 같이 민간시설의 경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시설의 안치능력은 수백만기로 충분한데도 이제는 산분을 도입하여 3년 만에 8%대

의 이용률을 30%까지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

“산분의 이용률을 3년 만에 8%대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목표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

도 유례가 없는 해괴한 것이다. 장사제도라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을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정책목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장사정책과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민간 업체들은 지금도 폐업 위기에 처해 있

다. 공무원들이 순환직이라서 국내 장사문화에 대해 잘 모르면 민간에게 물어보면 될 텐데,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

는다. 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되면서부터 지난 10년간 장사정책에 민간 의견을 반영한 사례

가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 수립이나 추진 행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장사

문화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민간의 장사산업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정부주도

의 비합리적인 제도 추진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

들어야 한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장사제도가 산업화로 이어져, 해외 각 국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

하여 산업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사업계를 폭

리만 취하는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공무원들이 민간업계를 바라

보는 시각 전환부터 먼저 선행돼야 장사산업의 민·관 협력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다. 국내 

민간 장사시설 이용가격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가격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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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설 장사시설은 국고지원을 하여 원가이하로 공급하면서,사설 장사시

설은 타국가 대비 평균 가격인데도 폭리를 취하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하고, 민간업계의 의견

은 아예 수렴하지 않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 몇몇이 책상 앞에서 모여 장사정책을 쥐

고 흔들고 있다.”

“장사시설과 장사절차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이 장사문화와 연결된 의례장소로서 

장례서비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설 장사시설은 

시신이나 유골 처리시설로만 기능하며, 장례서비스 요소가 전혀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 장례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민간 장사산업을 육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건복지부의 제2~3차 장사종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공설 장

사시설 중심의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핵심적인 실패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사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민간시설 포함하여 민·관의 협의 

하에 공·사설 장사시설을 협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편협하고 잘못된 정책 수립의 결과로, 민간 시설은 남아 도는데, 정부는 국고지원으로 공

설시설을 계속 짓고 그것도 모자라 산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장사정책 

입안 시 정책 실명제를 적용해서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그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산분제 제도 도입에 관한 학계의 진짜 의견이 궁금하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산분 도입에 

관해 긍정적인 내용의 연구보고서들을 작성해 왔다. 다차원 측면에서 문제점 투성이인 산분

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생략해 버렸다. 학계의 산분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와 소극행정이 문제다. 제도 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적극적

으로 해소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사정책에 대해 장기간동

안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행정 입장을 취했고, 다수의 민간의견은 배제한 채 정책 방향성을 

미리 정해 놓고 학계를 대상으로 유상의 정책연구 용역으로 편향된 보고서를 만들어 제도변

화를 꽤해 왔다. 이는 투명성이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밀실정치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장사제도의 효과와 실체는 책상 앞에서 경험할 수 없다. 학계의 이론 중심과 순환직 공무

원의 비전문성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수십년간 장사업계에 몸담고 있는 

민간업계 의견도 반드시 수렴하고 협의해야 한다. ”

상기한 바와 같이 민간업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장사산업의 발전의 장애물과  

장사정책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절차를 지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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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결방법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학계외에도 민간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구조와 규정을 만들어 「장사

법」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간업계의 의견에 대해 귀를 열어 장사정책 수

립 시에 민간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9년 작성한 <경기도 화장시설 모형연구>에서는 중앙정

부(보건복지부)의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주관기관 공무원이 「장사법」이 현실

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하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산분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장사시설의 이용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민간 장사시

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폐업이 증가할 수 있고, 국내 장사산업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재단법인 민간 장사시설의 폐업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관리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재정에도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산분제도의 제도화는 민간 장사산업을 파괴하여 국내 장사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민간 장사시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오히려 산분제도의 정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장사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성장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없

는 국내의 산분제 도입은 국내 장사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부실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산분제 확대 도입보다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민

간이 보유하고 있는 충분한 안치능력 여유분을 활용하여 무연고 및 대규모 개

장유골의 처리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찾고, 산분제 도입은 충분한 기간동

안 무해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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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제도 측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 따라 「장사법」에 따른 화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분골된 화장유골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된다. 

분골된 화장유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도, 한국해양연구원이 2012년 작성한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에서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6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

와 환경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

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

를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에서는“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

(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4호에서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 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
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
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
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
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
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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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자료 본문내용에서 육상에서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해역의 범위 및 처리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조항에서는 “육상에서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는 분뇨, 액상의 

폐수, 오니, 수산물가공 잔재물, 수저준설토사 등”이 포함된다. 동 연구자료 

본문에서는 화장유골의 골분을 명시하지 않았음으로 해양산분 행위가 동 조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화장유골의 골분을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해양 산분이 가

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이때, 분골한 화장유골을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전제는 위법성 논란 여지가 

크다. 동 연구자료에서 화장유골을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한 근거

는“폐기물이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유골이나 골분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것은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

며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 볼 

수 없고, 그리하여 이를 폐기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이다. 관계법령에서 이미 화장유골을‘폐기물’로 정해 놓은 것을, 심인상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한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적법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 하는「폐기물관리법」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환경관련 법·제도간의 

상호 조화에도 상충되는 것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 12월 대전보건대학교에 의뢰하여 작성한  <우리

나라 상장례문화 개선방안> 자료에서는 이 해석과 대조되는 내용이 확인된다. 

산골 장법과 해양장을 자연장에 포함하는 방안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3

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금지 등)에서는 화장골분의 해양 산골 

처리는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 폐기물의 종류에서 제외되어 있고, 해상에 배

출할 수 있는 육상 폐기물 종류에 화장유골 골분을 포함시키더라도 추모의 대

상인 고인의 골분을 폐기물로 보는 것은 추모정서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용도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추모시설 설치는 다른 법령

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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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같이 「장사법」에 

특별법적 지위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내용은 해양산분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만, 해양장 제도화가 필요하고 추모

정서상 필요한 경우라면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장사법」에 특별법 지위 부

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환경부가 의뢰하여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07년 작성한 <화장로시설 관

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40p에서도 “화장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

재는 ‘사업장 폐기물’로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기재

하고 있다. 즉, 화장유골의 골분은‘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법·제도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2020년 

12월「해양환경관리법」제23조(2019.12.3.삭제)와 시행규칙 제12조(2020.12.4. 삭

제) 및 별표6(2020.12.4. 삭제) 등 육지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관한 

규제 내용을 모두 삭제함에 따라, 육상기 폐기물의 무단 배출을 규제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해양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육지에서 선박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 제1항 1

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으로 한 후, 해양수산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

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라 ①음식찌꺼기, ②화물잔류물, ③목욕·세탁·설

거지 등으로 발생하는 중수, ④수산동식물 및 어업활동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

질, ⑤동물사체 등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육지와의 거리를 규정해 놓고 있으

나, 여기에도 분골된 화장유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분골된 화장유골은「폐기물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분은 현행 법령상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
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
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2-나-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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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존 연구의 한계점

기존 연구조사 자료 대부분에서는 산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산분이 삼

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장례풍습이라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6월, 국회 정책위원회의「장사법」일부 개정안 제안에서“바다에 

유골 골분을 뿌리는 행위를 경주 앞바다 대왕암에 잠든 신라 문무왕을 대표적

인 사례로 들며,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풍습”이라는 이유로 산분이 일

종의 전통적인 장례풍속 중의 한 방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신라 문무왕의 수중왕릉은 화장유골을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왜구

를 막겠다는 유언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의 보편적인 장법의 

예로 볼 수가 없고, 1,400여년 전인 삼국시대에 산분이 행해졌다 해도 그 당시

는 인구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고, 산분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장법도 아

니었기 때문에 산분횟수가 극히 적었으며, 과학적으로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없었던 시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산분의 보편화를 제시하기 위한 주장으로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장사법」에 산분을 추가

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산분은 과거부터 행해진 장

례방법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단편적 측면에서 당위성을 강조한 후, 

산분 시행에 따른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현재까지 산분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인체에 대한 영향이나 생태계 영향 등의 

자료가 일부 있으나, ①화장유골의 성분조사를 통한 인체 직접 유해성 판단, 

②화장유골 내 중금속 성분의 어독성 실험, ③자연장지 주변 토양시료 분석, 

④산분으로 인한 해양오염 분석 등으로 제한적이고, 분골된 화장유골이 일정지

역에 대규모로 침적될 경우, 이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환경 및 생태계 영향 등

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음에 따라, 산분으로 도입 시 발생 가

능한 환경 피해나 생태계 오염 정도를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산분은 보편적인 장법으로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장법 중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해외 연구자료 또

한 미흡한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에서 2027년까지 산분 이용률을 화장 

건수의 30%로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고, 산분을 법제상 장법의 하

나로 도입하여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산분이 장

기적으로도 환경이나 생태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장법이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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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산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화장유골 및 산분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

점과 연구내용의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 인체 유해성 분석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2001년 어류 및 동물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리가 

0.01mg/L 검출되어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험동물(쥐) 대상인 경우 부검결과 육안으로 이상 소견이 없었을 뿐더러 운동

활동 및 반사활동 등 모두 정상으로 독성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어독성 시험인 경우 인체 화장 분골재를 송사리에 적용하여 이용한 어독성 시

험결과 LC50 값이 1,000 mg/L 이상으로 나타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PH는 9.5(24시간), 9.2(48시간), 9.8(72시간)으로 시간에 

따라 PH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해양생물의 생존과 관련한 적정 PH인 

6.5~8.5(담수어), 7.5~8.5(해수어), 8.0~8.4(산호초)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

는 해양 또는 담수의 산분에 따른 위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수목, 화초, 잔디를 대상으로 화장유골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 여부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산분으로 인한 침적 또는 장기간

에 걸친 환경 및 생태계 위해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제외되어 있다. 

□ 중금속 위해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자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화장유골의 화

학적 성분을 분석한 후, 구리를 포함한 토양오염 규제물질 17개 항목에 대해서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시험절차를 분석한 결과, 칼슘(Ca) 44.3±7.3%, 인산염

(P) 28.8±5.1%, 황산염 (S) 8.21±0.4%순으로 높은 함유량 분포를 보여주었고, 

용출시험을 통해서는 구리(Cu), 비소(As), 납(Pb)만이 0.0003%(용출농도 기준 

0.003 mg/L) 이내로 검출되어, 땅밑에 묻는 자연장으로 할 경우에 화장유골에 

포함된 화학적 성분으로 인한 인체나 토양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땅밑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전제로 한 조사이며, 지표위의 

산분이나 산분된 화장유골을 일정구역의 땅밑에 대량으로 묻는 것, 그리고 장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 및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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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분 위해성 분석

한국해양연구원이 2012년 수도권에 위치한 화장장 2곳에서 15개의 분골된 화장

유골 시료를 수집하여 알루미늄(Al), 철(Fe), 망간(Mn), 인(P), 크롬(Cr), 니켈(Ni), 

구리(Cu), 아연(Zn), 비소(As), 카드뮴(Cd), 납(Pb)을 분석한 결과 크롬, 니켈 등에

서 확산식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중금속 

구성물은 기준 내로 확인되었다. 

<화장재의 중금속 농도와 확산식 처리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 기준 비교>

* 자료 : 해양산분 제도도입을 위한 타당성보고서, 2012,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은 2012년 4월 9일, 해양산분이 행해지는 인천 앞바다에서 퇴적

물시료를 수집하여 중금속의 생물독성을 분석하였고, 화장재 중 해양에 유입 시 

플랑크톤의 대량증식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로 인(P)을 특정하였으며, 이에 대하

여 해수용출 실험을 통해 용출될 수 있는 인(P)의 양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퇴적물 내 중금속 중 니켈(Ni)이 24.8 mg/kg으로 기준농도 23 mg/kg를 

초과하였으나, 다른 모든 항목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련 평가항목의 중금속 기

준농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광박테리아와 단각류를 대상으로 

생물독성을 실험한 결과 퇴적물 내에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해양에 산분된 화장재가 확산되는 범위를 2km×2km로 특정하고, 연간 

1,000건의 해양산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퇴적물에서 화장재로 인해 용출될 

수 있는 인(P)의 양은 약 0.003 ppm/m2/yr으로, Zhang이 제시한 대기에서 황해지

역에 유입되는 인(P)의 양인 25.96 ppm/m2/yr과 비교하면 약 만분의 일에 해당되

며, 해양산분에 따른 인(P)의 용출로 인한 부영양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해양산분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제

시하였다. 

해양에 산분된 화장유골 골분입자의 확산범위가 해류 순환으로 인해 넓고,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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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자정기능이 토양보다는 빠르기 때문일 수는 있으나, 골분화된 화장유골

은 해양에서 녹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퇴적되는 침전물의 특성을 가지므로 

해양산분 횟수가 증가하고, 특정구역에 집중 침전될 경우의 장기적인 생태계 영

향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5년간 해양산분의 횟수는 16,443건으로 이미 보고서에서 기준으로 

한 연간 1,000건을 3.2배 이상 상회하고 있고, 2025년 1월 해양산분에 관한 「장

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인 기간동안 검증할 필요가 있다.  

□ 토양 위해성 분석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 작성한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에서는 산분의 토양 위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2009년 파주소재 서

울시립 자연장지 내에서 조사 분석한 <자연장지 주변 토양오염 분석> 자료를 인

용한 바 있다.

조사기간은 1차 2009년 7월 24일, 2차 2009년 9월 10일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107번지 내에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 조사지역 내에서 지그재그형으로 여러 곳에

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것을 혼합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                             ×
      ×                      ×      ×
          ×              ×              ×
              ×      ×                      ×
                  ×                              ×   

<토양시료 채취방법>

분석방법은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토양오염 정도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토양오염 분석결과>

산도(pH) 각 지점별 pH 범위는 5.05~7.98로, 약산성과 중성토양으로 조사되었다. (* 자연장 지표의 PH)

카드뮴(Cd)
카드뮴(Cd)의 측정농도 범위는 0.018~0.054㎎/㎏, 「토양환경보전법」의 “묘지”에 해당하는 토양오염 우려기

준인 1.5㎎/㎏보다 낮다.

구리(Cu)
구리(Cu)의 측정농도 범위는 0.532~1.979㎎/㎏,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50㎎/㎏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납(Pb) 납(Pb)의 측정농도 범위는 1.170~7.109㎎/㎏,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기준인 100㎎/㎏에 훨씬 못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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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자연장지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09

이 실험에서는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자연장지의 땅밑에 있는 토양을 채취한 것

인지, 지표면의 시료를 채취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자연장지의 위해성

을 조사한 실험인 만큼 지표위의 시료를 채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

다. 만약 땅밑에 묻은 자연장지 지표 시료의 PH가 5.05-7.98라면, 지표 위에 산

분한 경우의 PH는 당연히 이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 예상된다.

자연장지의 화장유골 골분은 일정 깊이 아래 땅밑에 묻혀있기 때문에 지표 위에

서만 시료를 채취하였다면, 지표 위에 산분하는 산, 강 등의 자연환경에서의 산

분 위해성을 판단하는 실험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분석 결과에서“토양 속의 칼슘(Ca)은 오염물질이 아니며, 오히려 비료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화장유골에는 치과 치료나 시신의 생전 건강

상태에 따라 6가크롬, 수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토양환경보

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

고, 화장유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칼슘 성분이 지속적으로 침적될 

경우에는 토양 내에서 PH를 변이시켜 식물 및 미생물의 영향소 불균형, 생장저

하 등이 초래될 수 있다. 

<토양오염물질>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표준에 따르면, 토양의 PH가 5.5~7.5일때가 식물 생장에 가장 최적의 범위

이며, 그 외 범위에서는 식물의 종류와 생장이 제한된다고 한다. 

는 낮은 수준이다.

비소(As)
비소(As)의 측정농도 범위는 0.381~0.766㎎/㎏,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기준인 6㎎/㎏보다 낮은 수준

이다.

칼슘(Ca)

칼슘(Ca)의 측정농도 범위는 94~3,038㎎/㎏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점에서 최고농도 3,038㎎/㎏, 일부 지점에서 

최저농도 94㎎/㎏로 측정 조사되었다. 토양 속의 칼슘(Ca)은 오염물질이 아니며, 오히려 비료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21.>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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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PH 범위에 따른 식물 생장 가능성>

* 자료 : Havlin, J. L., Tisdale, S. L., Nelson, W. L., & Beaton, J. D. (2005).

산분의 토양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보다는 

여러 곳의 산분구역에서 지표부와 지표로부터 일정한 깊이의 토양을 따로 구분

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반복된 산분으로 인한 골분 성분의 침적 및 자연분해 효

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여 위해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택동산 등에 모여진 대량의 산분 유골을 땅 밑에 묻고자 할 경우 토양이

나 땅 밑 바이오매스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을 대비하여 생분해 첨가제나 중금속 

중화제를 활용하는 전처리 방안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산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화장유골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편향적

이거나 부분적인 연구결과로 제한되어 있다. 환경 및 생태계 위해 관련해서는 

산분의 반복에 따른 산분구역 내의 토양 및 바이오매스 생태계 위해와 산분에 

따른 골분의 부유나 침전에 따른 장기적 위해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한

계가 있다.

대부분의 산분에 대한 기존 연구보고서에서 산분제 도입에 의한 영향을 장례비

용 절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의 긍정적 효과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산분제의 도입은 보건·위생, 환경·생태, 법·제도, 종교·국민정서, 사회·문

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에 따라, 산분의 장기적

인 환경·생태계 위해 영향과 위법성 판단은 일부 측면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다

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PH 범위 토양 산도 식물 생장 가능성

< 4.5 강산성 매우 제한적 (대부분 식물 어려움)

4.5 - 5.5 중산성 제한적 (산성에 강한 식물 번성)

5.5 - 6.5 약산성 최적 (많은 식물 번성)

6.5 - 7.5 중성 최적 (대부분 식물 번성)

7.5 - 8.5 약알칼리성 제한적 (알칼리에 강한 식물 번성)

> 8.5 강알칼리성 매우 제한적 (대부분 식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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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내·외 산분 현황 

□ 국내 현황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연구> 연구용역 작성

을 위해 2022년 9월 전국 소재 화장시설 27개소와 해양장 2개소를 대상으로 

산분장 이용현황 조사를 하였다. 

전국 화장시설 27개소의 5년간 화장건수는 1,235,538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

안 전체 산분건수는 99,915건으로 기간평균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화장시설 내 부대시설인 유택동산 산분 건은 83,472건으로 6.8%이

며, 해장장 산분 건은 16,443건으로 1.3%이다.

이 데이터에서는 화장건수에 시신화장 건과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포함되어 있

다. 윤달이 있는 2017년과 2020년에서 화장건수와 산분건수가 동시에 증가한 

추세가 관찰되며, 최근 5년간 산분건수는 화장건수의 평균 8.1%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건수 중 산분건수 비중(2017-2021년)> (단위:건,%)

*자료 :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연구>, 2022,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279명을 대상으로 산분구역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월~8월까지), 산분 시 뿌리는 장소에 대해 ①산·강·바

다 31.5%, ②지정된 산분시설 35.1%, ③고인이 자주 다녔던 산책로, 등산로, 운

동장, 공원, 사찰 등 기타 장소 33.3%로 나타났다.「장사법」에서 산분제도를 

허용할 경우 산분을 희망하는 64.8%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자연환경 등에 산

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산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대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비중
(5년평균)

화장건수 252,406 229,971 232,997 275,347 244,817 1,235,538 100.0%

유택동산 산분건수 17,838 16,048 16,531 18,039 15,016 83,472 6.8%

해양 산분건수 2,759 3,090 3,456 3,623 3,515 16,443 1.3%

 산분 합계 20,597 19,138 19,987 21,662 18,531 99,915 8.1%

산분비중
(각 연도) 8.2% 8.3% 8.6% 7.9% 7.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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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산분건수 비중 (5년합계 : 2017-2021년)> (단위:건,%)

*자료 :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연구>, 2022,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해외 현황

산분을 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대표적 사례는 중국, 홍콩,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분이란 국내에서 말하는 산분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는 분골된 

화장유골을 땅·수목·화초 등의 밑에 묻거나 뿌리는 것과 해양의 일정 지역

에서 뿌리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화장유

골을 땅 밑에 묻는‘매장’, 수목·잔디·화초 등의 땅 밑의 일정 깊이에 묻는

‘자연장’까지도 해외에서는 산분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꾸로 해석하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연장 범위 내에 산분이 포함되는 

것이다.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산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법·제도 안

에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와 

독일, 이탈리아, 홍콩, 미국의 경우처럼 산분을 허용하되 국가별로 규정된 제한

을 두고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일부 국가에서 산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분은 해외 대다수의 국가

에서 보편적인 장법이라고 하기에는 그 비중이 미미하여, 아직까지 신뢰할 만

한 수준의 연간 산분 건수조차 제대로 통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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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원묘지 내 산분장소나 해양장을 산분이 허용되는 범위

로 정하고 있고, 산, 강 등의 내륙에서의 산분은 유럽 내 소수 국가에서만 허

용하고 있다. 해양산분을 허용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사전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분이 전체 장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에 따라, 산분 관련 환경 이슈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편이나, 일부 환경단체나 연구단체에서 산분으로 인한 생

태계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 일본

일본에서 화장 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가족단위의 납골당 또는 납골묘 

안치이며, 화장유골을 함께 매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유택동산과 유사한 형태

이다. 최근 들어 화장유골을 해양에 뿌리는 산분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분에 관해 규정된 법률 내용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해양산분에 대한 법은 아직 없고, 특별히 규제하지도 않는 상황이

며, 관동지구에서의 해양산분은 해안선으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서 행해지고 있으며, 어장, 낚시터, 해상교통의 요지가 아닌 곳에서 민간업체가 

대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해양산분을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강한 산화작용으로 인한 유해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롬을 중화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산분 전에 거친다고 한다. 해양에 산

분하기 위해서는 화장유골을 2mm보다 작은 입자 크기로 분골해야 하며, 분골

하지 않고 산분하면 「시체 유기죄」에 해당되고, 분골하더라도 공공장소에 산

분할 경우에는 「불법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6가 크롬은 인체 내에 미

량으로 존재하는 크롬 성분 외에 화장로 내의 스테인리스 가대에 포함되는 크

롬 성분이 화장 시 고온에서 가열되어 발생)

일본의 경우,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뿌리는 

‘분골’이라는 관습에 따라,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유골을 잘 관리하고 자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때문에 산분에 의한 환경오염 이슈는 강

한 편이 아니다.

일본에는 2014년 12월 1일에 설립된 (사)일본해양산골협회가 있다. 2017년 2월 

현재 정규회원 23곳과 특정사업회원 3곳을 합하여 모두 26곳이 가입되어 있으

며, 전국적으로 등록된 가맹점이 103곳이다. 일본의 해양장 비용은 국내 해양

장 비용의 44만원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이며, 그 비용 안에서 고인과 유가족

을 위해 다양한 장례 연출을 통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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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본해양산골협회에서 2015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과 주변 

어업 관계자들과의 마찰을 해결하면서 상품화에만 앞장서지 않고 무허가 악덕 

사업자에 관한 법적 장애를 확실히 제거해 줄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조사된 바 있다.

○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동, 천진, 산서, 하남, 다롄 등지에서는 모두 현지 실정에 

맞는 친환경 장법을 모색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창칭위안과 타이즈위링위안에서 2017년부터‘골분자연장(骨粉自
然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골분자연장(骨粉自然葬)’이란 국내의 자연장과 유사하며, 무덤이나 묘비 등 

아무런 표지도 남기지 않는 형태로서 특수 재질의 유골함을 사용하여 매장한 

후 대략 반년이 지나면 자연분해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해양장을 실시한 도시 중 하나로, 1991년 3월 첫 해

양장을 실시한 후 2016년 말까지 누적 37,056건의 해양산분이 이루어 졌다. 정

부 당국이 진행하는 해양장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개인 해양장, 즉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유골을 뿌리는 비용은 무려 9만 위안(약 1,600만원)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다.

해양장을 원하는 유족들은 친족관계 증명 호적부, 등록인의 신분증명서, 화장

증명서를 가지고 사전신고하면, 관할청이 조정한 시간에 해상 장례의식에 참여

할 수 있다. 상하이시의 경우 80%가 화장하면서 해양장이 가장 저렴한 장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장을 선택하는 수는 아직 많지 않으며, 앞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홍콩

홍콩은 2007년부터 해양장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에서 해양산분 희망 신

청자에게 무료 도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산분을 위한 지정해역을 설

정해 두고 있으며, 2010년에는 홍콩 내 화장시신의 2.2%에 해당하는 804구의 

화장골분이 해양산분되었다.

홍콩의 산분은 화장장이나 공원묘지에 마련된 기념화원(紀念花園)에 유골을 뿌

리는 것과 홍콩 앞바다에 산분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추모의 정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유골의 반출허가서'

를 가지고, 해당 사무소에서 사전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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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2012년까지 화장장 및 공공묘지 등에 화장유골을 뿌릴 수 있는 10

개소의 '추모의 정원'을 조성하였고, 사설 또는 공공 봉안시설에 유골을 봉안하

고 있던 시민들이 개장해서 개장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분 이후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억의 

정원에 있는 전용 벽에 기념명패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기념명패에는 고인의 사진을 부착할 수 있으며, 기념명패는 대

리석으로 제작되며, 규격은 150㎜(너비) x 55㎜(높이)이다.

홍콩은 2007년 4월 이래 해양장(산분)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고, 2008년 

243구, 2009년 279구, 2010년 804구가 해양장(골분)에 의해 장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화장유골의 0.7∼2.2%에 해당된다.

유족이 해양산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한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신청

서와 화장한 유골의 골분 이동 허가서를 고인의 신분증 등과 함께 식품환경위

생국의 사무소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해양산분이 신청된 경우에는 대체로 5일 

이내에 허가가 이루어진다.

○ 미국

미국장의사협회(NFD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화장률은 전체 사망 건

수의 60.5% 수준이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 산분은 유골을 땅에 묻는 자연장을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로 해석된

다. 북미화장연합회에 따르면, 1996년 화장 건수 492,434건 중 17.8%가 산분으

로 장사되었으며, 이중 72.7%가 해양산분되었다고 한다.

2014년에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6개주)의 해양산분은 131건(해양매장 5건)으로, 

2006년 19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장법에 

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장사법은 각 주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산분을 허용하고 있는 캘리

포니아주 공중보건법 제7010조의 7에서 산분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산분(散
粉)이란 바다나 그 중의 다른 지역이나, 묘지 전용지역 내에 규정된 지역에서 

화장한 유골을 합법적으로 뿌리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화장한 유골을 금지규정이 없는 지역에서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륙의 호수나 개천, 다리나 부두에서 뿌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

다. 이 규정은 1965년에 제정된 후 1986년부터는 내륙의 호수나 강지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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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해양산분과 관련된 규정은 "Burial at sea"로서 미국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부처인 환경보호국이 미국 전

역에 10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양산분 후 30일 이내에 가까운 환경보호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해양산분이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최

소한의 준칙으로서 해양산분 시 지켜야 할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한다.

2)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

록 한다.

3)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한다.

4)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

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 독일

독일에서 장사(葬事)는 연방법으로 일관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소

관사항으로 개별 주마다 따로 독자적인 장사법과 묘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각 주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례 방식은 시신을 묻는 시신매

장(Erdbestattung)과 시신이나 유골을 불태운 후에 남은 골분을 유골함에 넣어 

매장하는 화장(Feuerbestattung)이 있다.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할 수 있으며, 화장 후 유골은 각 매장에 관한 규정들

이 준용된다. 현재 독일에는 약 160개의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는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묘지 외의 장소에 시신이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금지되

며, 일반적인 장례 방식으로 시신매장과 화장을 두고,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법

에 따라 화장, 수목장, 수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매년 약 90만 건의 사망자들 중에서 69%의 시신이 화장되고, 화장

한 유골 중 2.5%가 수장의 방식으로 장례가 이루어진다. 

수장의 경우에는 내수면에서의 수장은 금지되나, 바다에서의 수장은 허용되어 

통상적으로 발트해와 북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53 -

장례를 수장으로 하려는 경우에 연방해양수로청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수장의 

장소는 연방해양수로청이 미리 지정한 "해양묘지"에서 행한다. 수장 장소의 좌

표, 사망자의 인적사항 및 수장 시간은 선박의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 내용은 수장을 마친 후에 연방해양수로청에 따로 사후 신고하여

야 한다.

○ 영국

영국에서의 화장(火葬)은 1885년 처음 시작되었으나, 40년 뒤인 1925년에 와서

야 경우 100명 정도가 화장을 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은 화장률이 70%로 유럽

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아직 정서상의 거부감이 남아있고, 1993년부터 

시민단체 NDC(Natural Death Centre)에서 영국의 ‘자연매장’운동을 주도하

고 있다.

화장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아주 작은 규모의 가족 또는 개인 납골묘를 

이용하여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기도 하나, 화장 후 산분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분장소는 ‘Rose Garden’, 

또는 ‘Memorial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흙 속에 뿌리거나 묻은 후 장미나

무를 심고 있다.

영국에서의 산분은 강이나 하천, 바다, 심지어는 개인 사유의 앞마당까지 법적

인 규제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산분할 수 있지만, 산분의 정의가 국내

와는 다르게 땅 밑에 묻거나 뿌리는 것으로 포괄적이다. 이때 땅 밑에 묻는 방

식은 국내의 매장이나 자연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의 공원묘지내 산분장소 사례>

1856년에 개장한 헤이스팅스 묘지에는 화장장, 봉안시설 외에 산분시설로 기억

의 정원, 안식의 정원이 있다. 기억의 정원은 나무, 관목 및 다년생 식물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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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산책로, 잔디밭, 화단으로 꾸며져 있다. 중앙 지역에는 ‘화장된 유골

(cremated remains)’을 지상에 뿌릴 수 있는 4개의 잔디밭이 있다. 특히, 골분

을 뿌린 후 잔디로 덮는 방식과 잔디 위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

다.

기억의 정원 옆에는 화장한 유골을 자유롭게 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인 안

식의 정원이 있다. 이 지역은 넓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좌석과 여러 

개의 화단이 있다.

공원묘지 내에서 산분을 할 경우에는 묘지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화장된 

유골의 골분을 뿌리거나 묻을 수 없으며, 묘지 또는 화장터 부지에 기념물을 

둘 수 없다. 화장된 유골이 묘지 또는 화장터 부지 내의 특정 장소에 뿌리거나 

묻을 수 있도록 허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념물을 설치할 수 없다. 

화장된 유골을 항아리, 관 또는 기타 용기를 활용하여 매장하는 것은 기억의 

정원 또는 화장터 부지 내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봉안을 위하여 마련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영국환경청은 2016년 10월 산분의 환경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골

(Ash)’은 “화장 후에 소각로에 남겨진 물질로, 화장 과정 중 어떠한 물질도 

제거되고 꼭 분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해양산분은 주로 해안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환경청에서는 “환경

을 위한 장례 행위, 산분 및 주의”라는 일종의 안내서를 제작하여 환경을 저

해하지 않고 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종교적 이유로 아직 매장 중심의 장묘관행이 일반적이어서 대부분 

집단묘지와 가족합장묘 등으로 매장을 하며, 매장률이 87%가 넘는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규정 내용 중 ‘산분’에 대해서는 법률편 제2부 제2

권 제2편 제3장 제1절의 규정 내용 중 ‘유골의 처리’라는 표제의 제3부속절

에서 제L.2223-18-1조 내지 제L.2223-18-4조에 걸쳐 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법률편 제2부 제2권 제2편 제3장 제1절 제3부속절은 

‘유골의 처리’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제L.2223-18-1조 제1항에

서는 “화장을 한 이후, 유골은 가루를 내어 모은 후 유골함에 담으며 그 외부

에는 사망자의 신원과 화장시설의 이름이 적힌 명판을 부착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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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제2항에서는 “유골함은 유골의 처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화장시

설에서 안치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장례식을 치를 권한이 있

는 자가 요청할 경우 동일한 요건 하에서 종교의례를 거행하는 단체의 승낙을 

얻어 종교시설이 인가한 봉안당 등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정한 안치기간이 경과하거나 장례식을 치

를 권한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묘지 내의 산분장소 또는 제L.2223-18-2조에서 정한 산분장소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산분은 도로, 공원, 개인 정원, 강, 수로 등에서 금지되며, 공원묘지 

내 산분장소 또는 자연환경 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본조의 규정에 의할 경

우, 다만, 산분이 타국가에 비해 허용범위가 넓은 범위이지만, 법정 방식을 어

긴 산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로서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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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산분제 제도화 추진 현황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분

장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화장건수의 30%까지 비중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규모로 환산하면 2027년부터 매년 250~300톤의 화장유골이 산분되

는 것이며, 2060년경에는 매년 5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산분 확대에 관한 계획은 2012년 6월, 국토해양부가 한국

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보

고서에서 “화장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

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화장유골의 골분이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의 관련 조항에서 화장유골

은‘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해양산분은 현재까지도 불법 행위

이다. 

그럼에도, 2023년 6월, 국회 정책위원회에서는 해양장을 자연장의 일부에 포함

하는「장사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3년 12월 자연장 범위를 해

양장까지 확대하는「장사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장사법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
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
을 말한다.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

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

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

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
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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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산 특별관리해역>

개정된 「장사법」에서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

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

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재규정되었으며, 해양에 뿌릴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환경관리해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외의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 

동국대학교에서 2017년 작성한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한 해양장 정착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해양장을 영업하고 있는 업체

는 인천 2개소, 부산 1개소이며, 이 중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2개

소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 해양산분 업체들이 관련 허가를 주무관청에서 취득

한 후,‘환경관리해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외 지역의 적법한 구역에서 

해양산분을 행하고, 유족으로부터 해양산분 신고를 수리하여 정기적으로 주무

관청에 보고하고 있는 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ㆍ구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

해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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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 업체 현황>

* 자료 : <국토이용효율화를 위한 해양장 정착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17년

국토해양부는 2012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산분에 대한 4가지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바 있다. 

 1.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2.7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한다. 

 2.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3.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한다.

 4.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

거나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산분 시 지켜야할 4가지 가이드라인>

개정된「장사법」을 살펴보면 자연장의 일부인 산분장을“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

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함으로, 시행령으로 해양 외의 구역에도 산분장소

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산분장의 제도화를 위해 장사정책 연구업무의 위탁

기관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산분

장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생태·환경 위해성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기존 연구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산분의 반복에 따른 산분구역 내

의 토양 생태계 위해와 골분의 부유나 침전으로 인한 산분구역 및 인근 지역

에 대한 장기적 위해 여부 등의 검증이 누락된 채, 산분이 미관상으로나 위생

상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업자 유선사업면허 유선사업면허 마리나선박대여업

해양장 건수 매년 1,000건이상 2016년부터 800건이상 2015년부터 400건이상

보유선박 2척 (55톤 999톤) 2척 (22톤, 30톤) 요트 2척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 없음

신고절차 인천 해양경비 안전센터 신고 인천 해양경비 안전센터 신고 없음

해양장 장소 해양수산부 관할 
19번,23번부표

해양수산부 관할 
17번,21번부표

위도 35도 08분 15.09초 북위
경도129도10분18.64초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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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제의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측면에서도 보건·위생, 생태·환경, 법·제

도, 종교·정서, 사회·문화, 산업·경제 등의 다차원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화장유골이「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누락되어 있다. 특히 화장유골을 무기

물질이 아닌 유기물질로 해석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무기물질인 화장유골 

골분이 침적되는 특성이 강하고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데 오래 시간이 소요된

다는 사실을 연구보고서 전체 내용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산분의 도입 방안을 (1안)산분과 자연장을 구별하는 방안과 

(2안)산분을 자연장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구분한 뒤, 세부적으로는 4가지 방안

으로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산분과 자연장을 구분 자연장에 산분 포함

광의(1안) 협의(2안) 광의(3안) 협의(4안)

1)장사시설내의 일정구역
2)자연환경

1)장사시설내의 일정구역
2)산·강·바다

1)장사시설내의 일정구역
2)자연환경/산·강·바다

1)장사시설내의 일정구역
2)바다

이때 자연환경이나 산·강·바다에 화장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것에 대해“공

로나 이웃토지에 골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해당 시행령에서“산분터에 골분을 

묻지 않고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휘날리지 않도록 잔디나 토사 등으로 덮거

나 지면에 골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을 사용해서 산분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분 시 뿌린 물이 모두 증발된 후

에는 산분된 화장유골의 골분이 부유되거나, 침식되어 공도나 이웃토지로 이동

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장유골의 골분은 물에 

녹지 않으며, 회색 형상의 무기물 입자로서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

고, 일상적인 바람 세기에도 부유되어 다른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

다.

잔디나 토사 등으로 덮는 것은 자연장이나 매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며, 자

연환경에 화장유골의 골분을 산분으로 뿌리는 유족이 잔디, 토사, 물 등을 휴

대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골분을 뿌려버린 후‘산분 신고’

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산분이 양산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유족들이 잔디, 토사, 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데, 이러한 경우 산분의 경제적 효용이 크게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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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고 산분을 한 후 산분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

다. 

산분 후에는 고인 표지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 전

에는 산분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 보고서 내용에서도 “실제로 산분

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 위반 사실의 적발 자체를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자연환경에서 산분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에서는 「장사법」에서 ‘묘지 등

의 설치제한구역’으로 규제하고 있는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서의 산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산분으로 인한 국민의 식수원 오

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자연환경이나 산·강 등의 특정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산분이 집중될 경우에는 

환경이나 생태계 위해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 특히 산 등의 자연환경 지표에 

산분이 허용될 경우에는 화장유골의 골분이 공기 중의 부유물질로서 인체의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100p 내용에서는“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지방에서의 장

법 중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백반 등과 섞어서 산림에 있는 수목의 주변

에 놓아두는 사례들이 없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 ‘백반’이란 방

부제로서 분골된 화장유골의 자연분해를 방해하는 첨가물이므로, 자연장이나 

산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무기물질인 화장 유골을 유기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로 인해 산분 도입에 있어 무기물질인 화장유골 골분이 침적되

는 특성이 강하며,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데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전체 연구보고서 내용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리는 시설(유택동산 등)외에 기존의 

장사시설 내 존재하는 녹지공간을 산분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녹지공간이 토양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골분의 부유 또는 침적에 따른 

장기간의 보건위생·생태·환경적으로 위해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후에야 가

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장사법」이 개정되어 해양장을 자연장의 일부로서 포함시

킴에 따라, 법을 다시 개정하여 산분의 도입과 시행시기를 미루고 동시에 불법

산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산분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산

분을 자연장에 포함시키고 화장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것은 장사시설 내와 해

양의 일정구역에서만 행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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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에 산분하는 경우에는 해양 산분업체의 조건을 두어 허가제로 하고, 

해양 산분구역을 현재 정해진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내륙에서의 이격거리를 더 

멀리 두고, 산분을 하기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장사법」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상의 산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 2024년 말까지 산분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의 부대시설로‘유골을 

뿌리는 시설(유택동산 등)’을 산분구역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나, 산, 강 등

의 내륙 내 자연환경에서의 산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까지 화장건수의 30%라는 정책목표는 산분장 도입으로 인

한 보건·위생·환경·생태계 위해성, 산업·경제적 피해, 법·제도 등의 검증

과 종교·정서 사회·문화 이해관계자들간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 상의 산분 목표수

치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화장유골의 산분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지침 제2장 제2절 2-2-2에서 

“장사 환경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수급계획을 변

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사

시설 종합계획>의 ‘연도별 산분 정책목표’와 같은 일부 내용의 수정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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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산분제 제도화 방안 제시

□ 산분제 도입에 따른 다차원적 문제점

1. 산분의 위법성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화장유골은 ‘사업장 폐기

물’로 분류되므로, 산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산분 확대 계획이 추진되면서 법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2. 환경·생태계 및 보건·위생적 위해성

산분이 장기적으로 토양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

았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2년 연구에서도 산분의 생태계 장기적 영향

을 가설에 기반해 작성하여 한계가 있다.

자연환경에서 대규모 산분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식수원 오염, 공기 중 부유

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자연분해 기간의 문제

산분된 화장유골은 무기물질로서 자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장기적으로 

침적될 경우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 기존 산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4. 불법 산분 가능성

자연환경에서 산분이 허용되면 불법 산분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유가

족이 자연환경에서 산분을 희망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산분을 

방지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산분된 유골이 이동하지 않도록 잔디나 토사로 덮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실

적으로 유족이 이러한 준비를 하기 어렵고, 불법 산분 적발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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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개선 방안

1. 산분제 시행시기의 연기, 산분의 제한적 도입

지난 해 개정되어 해양장이 자연장의 일부로서 포함된 「장사법」을 다시 개

정하여, 산분제 제도화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그 기간동안 산분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 산분을 규제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2025년 1월에 산분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그 범위를 기존 장사시

설 내‘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과‘해양산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장사법」제2조의‘매장’,‘화장’,‘자연장’등의 정의를 검토하여, 각 

장법간의 범위가 상호 간에 중첩되지 않도록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산분의 위해성 검증과 사전신고제 도입

산분이 허용되는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양 및 내륙에서의 산분 구역의 장기적인 환경영

향평가 등의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산분구역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경 또는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쇄.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불법 산분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사전신고제’

를 도입하여 지정된 구역 외의 불법산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장사법」제40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크

다.

환경 및 생태계 영향 등이 누락되어 있는 산분에 관한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

석도 불법산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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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

* 자료 : 보건복지부

3. 산분 구역 관리 강화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에서 화장유골을 대량으로 땅 밑에 묻

는 경우에는 중금속 중화제와 생분해 촉진제 등의 첨가제를 섞어서 산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화장유골의 자연분해를 촉진시키는 전처리를 반

드시 해야 한다. 이때, 화장유골을 대량으로 땅 밑에 묻는 사무는 국토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양산분 시에는 산분구역의 내륙과의 이격 거리를 지금보더 더 멀리두고, 장

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6가크롬 등 중금속 성분에 대한 전처리를 선행한 후, 

지정된 해양 산분구역에서 허가된 업체가 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해당업체에서 

는 해당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산분 대안 제시 

유택동산 등 기존 장사시설내 공간 내에 산분구역을 따로 마련하여 산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정책 목표 조정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7년까지 화장 건수의 30%를 산분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는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높다. 산분의 보건·위생, 환경·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안건번호 10-0289 회신일자 2010-10-18)

1.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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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서 반영

산분제 도입은 법적, 환경적, 국민정서적, 산업·경제적 측면 등에서 다차원적

인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다. 현행 법률과 제도의 충돌을 해결하고, 산

분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를 작성하면서 행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에 대한 인터뷰에서 60대 인터

뷰이들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화장한 유골 

골분을 뿌리는 것은 말이 좋아 ‘산분제’이지 내다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가 ? 내다 버릴 거면 왜 비용을 들여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하나 ? 그냥 시신

을 바다에 갖다버리면 되지 ! 이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다. 정책 

당국은 산분에 대한 국민정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고인의 장례나 장묘시설에 모시는 행위는 단순한 시신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

진다. 이는 고인에 대한 존경과 기억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관념을 다음 세대

에 전승하는 중요한 문화적 의례로, 공동체의 정서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산

분제 도입이 종교적·정서적·문화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와 사회 공동체의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 산분 제도화 민간정책 제안의 요지

본 민간정책 제안인 <산분제 제도화 방안>을 통해, 산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과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산분의 위해 가능성

을 검증한 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민·관 협의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산분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우선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한 후,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산분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12개 항목은 산분제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금번 민간정책 제안의 핵심 요

지이다. 보건복지부가 산분제를 도입하고 시행착오없이 지속가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분제 도입 이전에 아래 12개 항목이 선행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산분제 제도화 방안을 위한 민간정책 제안 12개 항목>

1 산분제�도입�재검토   산분 도입 시기의 연기 및 산분에 관한 다차원적 재검토.  
  산분 도입 시에는 제한적 도입, 자연장내 포함, 사용자 조건 규정 

2 산분의�위해성�재검증   보건·위생, 환경·생태, 종교·정서, 사회·문화, 산업·경제 법·제도 
  등 다차원 측면의 객관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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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분의�위법성�해소   장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일체

4 산분의�전처리�규정�추가
  화장유골 골분 내 중금속 전처리
  산분 후 대량 매장 시, 중금속 중화제, 생분해 촉진제 등의 전처리
  산분 후 대량 매장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지정

5 장사산업의�경제적�손실�평가   산분제 확대에 따른 장사산업의 경제적 손실 평가 및 대책 마련

6 산분장소의�제한   [제한적 산분구역] 장사시설내 유골을 뿌리는 장소, 해양장
  [산분금지구역지정] 산·강 등의 자연환경 및 지정된 장소외 구역

7 해양장   내륙에서의 산분장이 가능한 이격거리 강화, 정기적인 구역 변경
  사전신고제 및 산분업체의 허가제·정기교육 시행

8 사회적�합의
  산분실시에 따른 민·관 협력 회의 개최
  공청회 (민간패널 참여) 개최 
  산분 제도화 안내 (다차원 측면 객관적 평가내용 공개)

9 산분�시행시기의�연기
  산분제 제도화 방안 재연구 (민간참여)
  산분의 위법성과 위해성이 해소된 이후로 시행 연기, 장사법 개정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의 변경

10 산분�후�모니터링�관리�규정�추가   보건·위생, 환경·생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가 있는 경우 폐쇄 또는 이전 

11 불법산분�규제�강화   산분 전 사전신고제 시행
  사전신고 없는 불법 산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12 화장유골�처리에�관한�
민·관�협력�방안�마련   한시적 매장제· 무연고 처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협의 및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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